
<별첨 > 主 要國 退 職年 金 保險 稅 制 槪要

1. 保 險料 醵 出時 의 稅 制

국가명
사 업주갹출

종 업원갹출
사업주측 종업원측

미 국

손금산입

-확정급부형: 종업원1인

당 연간급부 $112,221

또는 과거 최근 3년간

의 평균급여중 낮은 금액

-확정갹출형: 종업원에

대한 지급급여총액의

15%한도(단, 종업원1인

당 3만불 또는 급여의

25%중 낮은 금액)

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음

소득공제 없음

- 단, 401조 plan의 경우

급여의 15%를 한도로

소득공제 허용

일 본 전액손금산입

적격연금: 소득으로 간

주하되 소득세는 지급

시까지 이연

후생연금: 사회보험료

로 간주 소득세비과세

적격연금: 보험료소득

공제, 단 5만엔 한도

후생연금: 사회보험료

공제

영 국

손금산입

-단, 가입종업원의 연간

수입 82,200￡를 한도

-초과부분은 손금산입

불인정

소득으로 간주하지 않

음

-단, 가입종업원의 연간

수입 82,200￡ 초과부

분은 과세

급여의 15%를 한도로 소

득공제

독 일 손금산입

준비금제도, 공제기금:

소득으로 간주치 않음

연금보험, 직접보험:

소득으로 간주 과세

준비금제도, 공제기금:

세제혜택 없음

연금보험, 직접보험:

한도내에서 소득공제

프랑스

손금산입

-단, 사업주와 종업원의

갹출액이 사회보험료

갹출상환액 8배의 19%

또는 퇴직연금 이외의

보험료가 사회보장 갹

출상한액 8배의 3%를

초과하지 않아야 함

소득으로 간주치 않음

-단, 좌측의 규정한도액

초과분은 과세

사업주갹출분 합산액이

좌측규정 한도액 이내일

경우 전액 소득공제

카나다

손금산입

-종업원 1인당 3,500카

나다달러 상한

소득으로 간주치 않음
연간 3,500카나다달러를

한도로 소득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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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給 付時 의 稅制

국가명
퇴직시 사망시

일시금 연금 일 시금 연금

미 국
과세(본인갹출분

제외)

과세(본인갹출분

제외)

소득세 및 상속

세과세

- 사 망 급 부 공 제

($5,000)

-60만$ 초과시 상

속세과세 (배우자

지급시 비과세)

소득세 및 상속세

과세

일 본

적격연금 :퇴직소

득으로과세(종업

원갹출분 제외)

후생연금 :전액퇴

직소득으로 과세

적격연금: 종업

원부담분 공제후

잡소득으로 과세

후생연금 :공제연

금 등을 공제후

잡소득으로 과세

적격연금: 상속

세 과세

-퇴직금공제:500만

엔×법정상속인

후생연금: 상속

세 비과세

적격연금: 상속

세 과세

-퇴직금공제:500만

엔×법정상속인

후생연금: 상속

세 비과세

영 국

전액 비과세. 단,

가입연도에 따라

비과세 일시금액

은 상이함

일반소득으로 전

액과세

상속세 및 소득

세 비과세

소득세 과세, 상

속세 비과세

독 일

준비금제도, 공

제기금: 일반소

득으로 간주하여

소득세 부과

연금기금, 직접

보험: 일반소득

으로 과세하나

12년이상 유지계

약은 비과세

준비금제도, 공

제기금: 연금액

의 40%까지 비

과세(6,000마르크

한도)

연금기금, 직접

보험: 이자부분

에 대해 과세

준비금제도, 공

제기금: 불지급

으로 과세관계없음

연금기금, 직접보험

-사업주갹출: 소득

세과세 ,상속세비

과세

-종업원갹출: 소득

세비과세, 상속

세과세

준비금제도, 공

제금고: 소득세

과세, 상속세비

과세

연금기금, 직접보험

-사업주갹출: 소득

세과세 ,상속세비

과세

-종업원갹출: 소득

세비과세, 상속

세과세

프랑스
일시금 불지급으로

과세관계 없음
전액과세

소득세과세, 상속

세비과세. 단, 수취

인불특정의 경우

상속세과세(일정액

의 상속공제 있음)

소득세과세, 상속

세비과세. 단, 수취

인불특정의 경우

상속세과세(일정액

의 상속공제 있음)

카나다
일시금 불지급으로

과세관계 없음

과세. 단, 65세이상

연금수급자에 대해

17 0카나다달러를

한도로 연금소득의

17%까지 세액공제

-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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